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와 유사한 개정 사항은 별도 조항 신설 없이 현행 조례에 통합

하여 규정하며, 놀이환경 평가 결과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개소별

설치 환경에 따라 객관적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시민 의견 수렴과 그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항 신설 없이

현행 조례에 통합 규정함(안 제5조제7호)

◦ 놀이환경 평가 결과의 시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9조제3항)

3. 참고사항 : 생 략

의안

번호
관련

3495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5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호 중 “만든다”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안전사고의”를 “안전사고 예방 및”으로 한다.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놀이환경은 어린

이와 부모, 지역단

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

며 함께 만든다.

2. 놀이환경은 어린

이와 부모, 지역단

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

며 함께 만든다.

2. ----------------

-----------------

-----------------

-----------------

------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를 정책에 반영하

도록 노력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

음)

3. ∼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다.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놀이시설 이용 과

정에서 시민 의견

을 수렴하고, 그 결

과를 정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한다.

<삭 제>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ㆍ② (생 략)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ㆍ② (현행

과 같음)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ㆍ② (개정

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

시설 이용 중 안전사

고의 재발 방지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

------------------

------------------

----------- 안전사

고 예방 및 --------

------------------

-----------------.

제19조(놀이환경의 평

가) ①ㆍ② (생 략)

제19조(놀이환경의 평

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놀이환경의 평

가) ①ㆍ② (개정안

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하여 평

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

개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삭 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만든다”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

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놀이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놀이환경은 어린이와 부모, 지

역단체 등 지역주민과 지속적으

로 소통하며 함께 만든다.

2. ---------------------------

----------------------------

------------ 만들고, 이 과정

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놀이환경은 폭염, 한파, 미세

먼지 등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ㆍ②

(생 략)

제8조(놀이환경 조성 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놀이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놀이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할 수 있다.


